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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판매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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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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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및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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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현황및이용현황

인정자
총953,5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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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인정자주요질병현황

인정자
총953,5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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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장기요양급여

[ 급여이용수급자1인당월평균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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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현황

장기요양은 80세 이후 보장기간이 중요 !

[ 노인장기요양보험나이별등급판정현황]

[ 여자 ] [ 남자 ]

여자80세이상

70.1%
남자80세이상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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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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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이상
치매진단자금

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보험료의납입이면제된이후부터보험료납입기간동안보험료가정상적으로납입된것으로간주하여진단확정당시에이특약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사망보험금 50만원

중증치매진단자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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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약일 ~ 계약일로부터 1년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
계약일로부터 1년경과 계약해당일
~ 계약일로부터 11년경과 계약해당일의 전일
계약일로부터 11년경과 계약해당일 ~ 종신까지

① 만원

② 만원

+계약일로부터 1년경과시
점 계약해당일부터매년
10%씩 체증한 금액

③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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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치매보장특약]
※ 피보험자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때별도의계약자적립액은지급되지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그날을포함하여1년이지난날의다음날(다만, 질병이없는상태에서재해로인한뇌의손상을직접적인원인으로“경도이상치매상태”가
발생한경우에는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합니다.
※ 상기지급금액의체증은2종(체증형) 가입시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이체증되며, [1종(정액형) 가입시에는체증되지않습니다. 2종(체증형)의지급금액은최초지급금액을기준으로계약일부
터11차년도까지가입금액의10%씩지급금액이체증되고12차년도이후부터는직전연도지급금액과동일한금액을지급합니다. 
※ 체증형“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 경과기간별지급금액

* 보험계약일로부터1년미만: 가입금액의100%(다만, 질병이없는상태에서재해로인한뇌의손상을직접적인원인으로인하여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한함)
* 보험계약일로부터1년이후11년미만: 계약일로부터1년경과시점계약해당일부터10년동안매년가입금액의10%씩체증
* 보험계약일로부터11년이후: 가입금액의200%

※ 계약자는피보험자가“치매보장개시일”전일이전에“경도이상치매상태”이거나진단이확정되는경우에는특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경도이상치매상태"의정의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1점이상에해당되는상태로서
그상태가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상태를말합니다. 

* "정신분열증이나우울증과같은정신질환으로인한인지기능의장애" 및"알콜중독", 
의사의처방에의하지않은약물의투여로인한인지기능의장애"는보장대상에서제외합니다.

※ 상기보험금지급기준표의경도이상치매진단자금이이특약의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에는이특약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해당진단자금으로지급합니다.
※ 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보험료의납입이면제된이후부터보험료납입기간동안보험료가정상적으로납입된것으로간주하여진단확정당시에이특약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산
합니다.
※ 기타자세한내용은약관참조

[중등도치매보장특약]
※ 피보험자가이특약의보험기간중사망하였을경우이특약은그때부터효력이없습니다. 이때별도의계약자적립액은지급되지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그날을포함하여1년이지난날의다음날(다만, 질병이없는상태에서재해로인한뇌의손상을직접적인원인으로“중등도이상치매상태”
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합니다.
※ 계약자는피보험자가“치매보장개시일”전일이전에“중등도이상치매상태”이거나진단이확정되는경우에는특약을무효로하며이미납입한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중등도이상치매상태"의정의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2점이상에해당되는상태로서그상태가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발생한상태를말합니다. 
* "정신분열증이나우울증과같은정신질환으로인한인지기능의장애" 및"알콜중독", 의사의처방에의하지않은약물의투여로인한인지기능의장애"는보장대상에서제외합니다.

※ 상기보험금지급기준표의중등도이상치매진단자금이이특약의이미납입한보험료보다적을경우에는이특약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해당진단자금으로지급합니다.
※ 보험료납입이면제된경우에는보험료의납입이면제된이후부터보험료납입기간동안보험료가정상적으로납입된것으로간주하여진단확정당시에이특약의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산
합니다.
※ 기타자세한내용은약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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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보장특약]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이거나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중증치매진단자금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해당 진단자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진단확정 당시에 이 특약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이거나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을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
율로 할인한 일시금’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상태"의 정의

* CDR척도(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2001년) 검사결과가3점이상에해당되는상태로서그상태가치매보장개시일이후에발생한상태를말합니다.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

외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경도/중등도 이상 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진단 확정]
진단 확정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 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 진찰과 신경계 진찰, 신경 심리검사, 일상생활능
력 평가, 검사실 검사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경도/중등도 이상 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의 조
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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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기요양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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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치매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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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현금지원 치매입원특약 안내사항]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
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은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약관 제10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치매입원급여금’ 지급일수,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의 지급일수는 합산하
여 1회 입원당 365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치매입원급여금’,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 현금
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지급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치매입원급여금’ 지급일수,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지급일수를 합산한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최고 한도로 하여 계
산합니다.
※ 치매입원급여금은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입원비로,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
금(요양병원)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 지난 후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의 입원일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입원일수 1일로 계산합니다.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치매입원급여금을
지급하고,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 제외) 및 간병인 현금지원 치매입원급여금(요양병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급여 치매치료제 보장특약 안내사항]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때 별도의 계약자적립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치매보장개시일 :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부활
(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
인 원인으로 급여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급여 치매치료제”를 처방받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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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87 1,050 25,870 9,200 5,200 25,000 25,879 9,198 1,479 1,371 20 20 

144,498 1,375 35,720 12,800 7,100 34,600 35,952 12,775 2,028 1,878 130 140 

214,682 1,850 52,650 18,800 10,400 50,200 54,761 19,306 2,913 2,682 370 750 

143,645 835 26,050 9,300 5,600 38,000 39,494 18,319 2,574 3,453 10 10 

194,636 1,080 35,130 12,600 7,500 51,200 53,816 24,983 3,480 4,677 70 100 

278,672 1,420 48,650 17,500 10,500 70,200 80,766 37,352 4,830 6,504 280 670 

130,899 1,250 32,370 11,700 6,600 32,000 32,004 11,389 1,839 1,707 20 20 

174,459 1,590 43,050 15,600 8,800 42,500 42,777 15,204 2,424 2,244 130 140 

249,857 2,080 61,580 22,200 12,400 59,700 62,321 22,057 3,324 3,075 370 750 

179,612 1,000 32,550 11,700 7,100 47,900 48,902 22,862 3,219 4,359 10 10 

234,206 1,265 42,230 15,300 9,300 62,000 64,113 29,988 4,176 5,664 70 100 

322,638 1,625 56,570 20,500 12,400 81,800 92,351 43,344 5,535 7,563 280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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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인수여부

치매진단
및 입원등

장기요양
급부

고혈압

가능 가능

당뇨

고지혈증

신장질환

갑상선질환

양성뇌종양
(수술 有)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베체트병

B형,C형간염

알콜성지방간

만성폐쇄성폐질환

병명
인수여부

치매진단
및 입원등

장기요양
급부

천식

가능

가능

암기왕력자(뇌암/림프종/골수암

/혈액암/간암제외)

뇌동맥류
(수술 有)

공황장애

우울(조울)증

수면제 복용

신경안정제 복용

강직성 척추염 불가

류마티스관절염
불가

(전신을 침범한경우)

장기이식수여자

불가뇌성마비

하반신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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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명

인수여부

치메진단
및 입원등

장기요양
급부

파킨슨병

불가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알콜중독(의존)증

뇌졸증

뇌출혈

뇌경색

기억상실

정신분열증

인지능력상실

말기신부전

뇌전증

심근경색

병명

인수여부

치매진단
및 입원등

장기요양
급부

버거씨병

불가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뇌혈관폐쇄 및 협착

일과성대뇌허혈발작

양성 뇌종양(수술無)

뇌동맥류(수술無)

알콜성 간염(입원有)

결절성 다발동맥염

루푸스

다발(성)경화증

간경화

장기이식수혜자(간/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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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보험료및부가특약전체→ 80%이상장해상태시
2.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Ⅰ→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시
3. 경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Ⅰ, 경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Ⅰ→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경증이상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경우
4. 중증이상장기요양 재가급여특약Ⅰ, 중증이상장기요양 시설입소특약Ⅰ→ 장기요양상태보장개시일 이후에중증이상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경우 ※ 기타자세한내용은해당약관참조

[
1. 이상품은(무)경도치매보장특약Ⅰ, (무)중등도치매보장특약Ⅰ, (무)중증치매보장특약Ⅰ, (무)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특약Ⅰ, (무)경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특약Ⅰ, (무)경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특약Ⅰ, (무)
중증이상장기요양재가급여특약Ⅰ, (무)중증이상장기요양시설입소특약Ⅰ, (무)간병인현금지원치매입원특약(갱신형), (무)급여차메치료제보장특약(갱신형) 중하나이상의특약을부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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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및보험판매대리·중개업자는해당상품에대해충분히설명할의무가있습니다.
•보험계약청약시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인적사항등을반드시확인하시고보험상품내용을설명하시기바랍니다.
•본상품음보장성보험이며, 은행의예/적금과는다른상품으로, 저축(적금) 목적에는적합하지않습니다.


